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公職選擧및選擧不正防止法 第87條등 改正意見

1. 提出背景

개인 또는 團體의 政治的 의사표현의 自由를 보장하기 위하여

選擧運動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를 확대하고, 選擧期間중에는

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할 수 있는 團體의 選擧運動을 보장하는

방향으로 公職選擧및選擧不正防止法 改正意見을 作成․提出하

는 것임.

2. 改正意見 主要內容(主要骨子)

가. 政黨의 候補者 推薦에 관하여 支持․反對의 의견을 개진하거나

의사의 표시는 選擧運動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選擧期

間전에 政黨의 候補者 推薦에 관한 支持․反對의 의견을 公表

할 수 있도록 함(意見 第58條第1項第4號 관련).

나.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등 초청 對談․討論會를

개최할 수 있는 團體는 勞動組合과 같이 選擧期間중에 選擧運

動을 할 수 있도록 함(意見 第87條 관련).


